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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8년 2월 19일

군산시 조례 제1515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감사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을 “일자리

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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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

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

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복지위원회   2. -----------

    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

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

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

관,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

-- 일자리담당관, 감사담당

관, 정보통신담당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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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8 – 20호

마을상수도 폐지 고시마을상수도 폐지 고시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운영중지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를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5.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옥도면 선유도정수장 등 2개소 마을상수도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수도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시설 폐쇄

4. 폐 지 내 용 

도서명 저수지(㎥) 정수시설 배수시설 면적(㎡) 급수인구 비고

선유도 40,000
정수시설 300톤/일
해수담수화 100톤/일

400톤
23,594
(6필지)

263세대
518명

무녀도 100,000
정수시설 490톤/일
해수담수화 100톤/일

200톤
49,023
(18필지)

212세대
463명

신시도 110,000 정수시설 150톤/일 70톤
28,426.5
(16필지)

135세대
331명

5. 토 지 조 서 : 별도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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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8-2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00 12
국지
도로

138
선유도리
산43-1도

선유도리
353전

일반
도로

금  회

※ 선유도 주차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 신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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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2018 – 2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14.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디오션시티 A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코리아신탁㈜
     나. 대 표 자 : 최익종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3. 시 공 자
     가. 명    칭 : ㈜삼호
     나. 대 표 자 : 추문석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4.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1-20외 3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다. 대지면적 : 21,112㎡
    라. 건축면적 : 3,777.6015㎡
    마. 연 면 적 : 69,988.3331㎡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외 423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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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423

84A 민영주택  202 84.9427 24.5708 109.5135

84B 민영주택 109 84.9585 26.1508 111.1093

113 민영주택 110 113.8821 32.3346 146.2167

143 민영주택 2 143.2304 44.8288 188.0592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23,777,496천원
    차. 사업기간 : 2017년 9월 4일 ~ 2020년 3월31일

  5. 주요변경사항
    가. 풍동실험결과에 의한 주동기초 보강
    나. 지하주차장 기초구조 변경
    다. 303동, 304동 코어 1층 계단실 창호변경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승인일 : 2018.02.13.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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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203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인가 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8년  2월  9일

 1. 열람기간 : 2018. 2. 9 ∼ 2018. 2. 23. (14일간)
 2. 열람장소 : 군산시청(도시계획과), 미성동 주민센터, 소룡동 주민센터
 3.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나. 명 칭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시설 결정 금회 실시계획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최종결정일 면적(㎡)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315,884 ‘94.3.28. ‘17.7.17. 39,331 소각 220톤/일재활용 20톤/일순환형매립 64천㎥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나. 성 명 : 군산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민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20. 12. 31.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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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내초동 226-59 구 79 79 군산시
내초동 226-60 구 1,017 1,017 군산시
내초동 201-7 잡 20,781 20,781 군산시
내초동 226-61 구  1,967  1,967 군산시
내초동 202-7 잡 32,446 32,446 군산시
내초동 202-20 도로 1,581 1,581 군산시
내초동 226-62 구 994 994 군산시
내초동 203-8 잡 32,887 32,887 군산시
내초동 226-63 구 2,728 2,728 군산시
내초동 204-8 잡 33,880 33,880 군산시
내초동 204-20 도로 1,487 1,487 군산시
내초동 226-64 구 1,014 1,014 군산시
내초동 205-8 잡 34,220 34,220 군산시
내초동 226-65 구 2,821 2,821 군산시
내초동 206-9 잡 34,502 34,502 군산시
내초동 206-21 도로 1,410 1,410 군산시
내초동 226-66 구 993 993 군산시
내초동 207-9 잡 35,357.0 35,357.0 군산시
내초동 226-67 구 2,588 2,588 군산시
내초동 208-9 잡 35,645 35,645 군산시
내초동 208-26 도로 2,808 1,895 군산시
내초동 209-9 답 9,828 9,828 군산시
내초동 209-10 답 9,808 9,808 군산시
내초동 209-11 답 6,912 6,912 군산시
내초동 209-15 답 4,959 4,959 군산시
내초동 209-16 답 4,959 4,959 군산시
내초동 266-85 구 198 198 군산시
내초동 266-72 구 772 772 군산시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10.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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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군산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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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8 - 311호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1. 제정이유

❍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 5조, 6조)

  ❍ 시설의 개방제한, 사용제한 및 입장제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 8조 ~ 10조)

  ❍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12조)

  ❍ 사용자의 부대설비 및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 13조, 14조)

  ❍ 시설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 16조, 17조)

  ❍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 18조, 1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군산시 번영로 281 월명체육관 체육진흥과(우)54069

      (☎ 063-454-3294, FAX:454-5569)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063-454-3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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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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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군산시 장애인체육관(이하“체육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2. 위 치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6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관”이란 실내체육관과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6. “보호자”란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을 말한다.

   7. “개인 이용자”란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을 말한다.

   8. “전용 사용자”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

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체육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시설의 사용”이란 체육관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전문ᆞ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5.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체육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관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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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개인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료 납부로 대신한다.

  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계획수립) ① 시장은 체육관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관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 전부터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4.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하

지 않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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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관 내외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1조(사용료) ① 체육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체육관의 유지ᆞ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를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체육관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

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이용권은 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미리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

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체육관의 시설 및 설비

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체육관의 시설 및 설비

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운영

능력이 있는 군산시내 장애인 체육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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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장은 체육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체육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체육관을 운영ᆞ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운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상황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년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 및 「군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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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317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8년 2월   일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8. 02. 23. ∼ ‘18. 03. 09.)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사업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66,851㎡ 
   가. 도 로(20개 노선) : 49,336㎡ 
   나. 주차장(1개소) : 2,008㎡ 
   다. 녹 지(4개소) : 12,474㎡ 
   라. 공공공지(1개소) : 3,033㎡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변수형
                          (주)디오션시티쓰리 대표이사 박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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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기간 :  2-1단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부터 ∼ 2019. 3. 31.
               2-2단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부터 ∼ 2020. 4. 30.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도 첨부)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별도첨부)
 10. 관계도서 : 실음 생략

 11. 기타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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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2단계)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사업시행자 귀속분 : 해당 없음
   (2) 국가(지자체) 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 귀속기관 비고

계 66,851 - -

도로 49,336 군산시 대로 2개, 중로 11개, 소로 7개 노선 / 조성후 기부채납
주차장 2,008 군산시 주차장 1개소 / 조성후 기부채납

녹지 12,474 군산시 완충녹지 4개소 / 조성후 기부채납

공공공지 3,033 군산시 공공공지 1개소 / 조성후 기부채납
※ 합계면적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 포함면적임.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1) 시행자

◦ 성 명 :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변수형,

(주)디오션시티쓰리 대표이사 박건표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번지

   (2) 시행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가. 대체시설 관리자 : 군산시장
 4.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 해당 없음
나.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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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0 3,757 61,526 2 668 15,988 7 1,838 26,682 11 1,251 18,856
광로 - - - - - - - - - - - -
대로 2 803 15,770 - - - 1 475 7,058 1 328 8,712
중로 11 2,795 44,806 2 668 15,988 6 1,363 19,624 3 764 9,194
소로 7 159 950 - - - - - - 7 159 950

주1) 구역내 도로 기준주2) 합계면적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 포함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 30
보조
간선
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
광장

건고228
(‘86.5.23) -

변경 대로 2 4 30~
33

보조
간선
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

신설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811
(328)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신설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신설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65 15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242

(2003.4) -

변경 중로 2 65 17~
20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신설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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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43 15~
21.5

집산
도로

848
(537)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신설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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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서

1) 대로 2-4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26 장 27,607 34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27,607 347

2) 대로 3-48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26 장 27,607 8,72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27,607 8,721

3) 중로 1-119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41-23 장 9,443 3,91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3 조촌동 41-30 장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합   계 22,241 4,013

4) 중로 1-120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26 장 27,607 10,68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41-23 장 9,443 1,29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37,050 1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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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로 2-65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구암동 274-13 장 560 56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구암동 276-24 대 6 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3 조촌동 2-26 장 27,607 1,01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28,173 1,576

6) 중로 2-142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3 장 85,561 1,82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합   계 85,561 1,822

7) 중로 2-143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2-26 장 27,607 2,02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2-35 장 12,705 3,97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3 조촌동 41-23 장 9,443 2,66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4 조촌동 41-16 장 29 2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49,784 8,694

8) 중로 2-144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36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0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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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로 2-145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208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41-23 장 9,443 1,05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22,148 1,262

10) 중로 2-146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42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05 425

11) 중로 3-74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3 장 85,561 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합   계 85,561 9

12) 중로 3-75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3 장 85,561 1,99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

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합   계 85,561 1,991

13) 중로 3-76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7,19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05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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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로 3-774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13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05 132

15) 소로 3-775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13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05 132

16) 소로 3-776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48 장 171 17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71 171

17) 소로 3-777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58 장 171 17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71 171

18) 소로 3-778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8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479-12 구 30 2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35 116



제529호                           시     보                         2018. 2. 19.(월)

- 25 -

19) 소로 3-779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8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479-10 구 28 2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33 114

20) 소로 3-780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9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조촌동 479-5 구 27 23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2,732 114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2-66 2,008 군산고2014-141
(2014.12.26) -

◦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66 장 1,544 1,54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
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2 조촌동 479-11 구 503 46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
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합   계 2,047 2,008



제529호                           시     보                         2018. 2. 19.(월)

- 26 -

(2) 공간시설

①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변) 2,595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신설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변) 3,978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신설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변) 1,863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신설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변) 4,038 군산고2014-141
(2014.12.26) -

◦ 토지조서

1) 완충녹지109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구암동 320-28 장 162 16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구암동 321-18 대 28 28 군산시

3 구암동 321-20 대 55 55 군산시

4 조촌동 2-24 장 2,350 2,35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2,595 2,595

2) 완충녹지110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구암동 274-12 장 2,474 2,47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구암동 276-4 대 22 2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3 구암동 276-23 대 15 1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4 조촌동 2-27 장 842 84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5 조촌동 2-29 장 625 62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3,978 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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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충녹지111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구암동 2-30 장 1,863 1,863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합   계 1,863 1,863

4) 완충녹지112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36-12 구 68 68 군산시
2 조촌동 50-5 구 178 178 군산시
3 조촌동 55-2 구 56 5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4 조촌동 2-32 장 624 62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5 조촌동 41-25 장 457 45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6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7 조촌동 41-18 장 2 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8 조촌동 41-19 장 345 34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9 조촌동 41-22 장 57 5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10 조촌동 57-1 구 4 4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11 조촌동 704-5 도 7 7 국토교통부
합   계 4,038 4,038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 군산고2014-141
(2014.12.26) -

◦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관 계

1 조촌동 2-53 장 3,033 3,0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합   계 3,033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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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333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 2. 13.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8. 2. 13.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새긴날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전  자

이미지

공  인

신  조

군산시개정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2018. 2. 우레탄

인증기
신규도입 개정동

군산시장의인
개정동장전용

한글전서체
3.0*3.0 2018. 2. 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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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8 - 336호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

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군산3.1운동100주년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4조)

  ❍ 기념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및 관람료 규정함(안 제6조 ~ 8조)

  ❍ 기념관의 관람금지, 행위의 제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12조)

  ❍ 관람자의 변상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 13조)

  ❍ 기념관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14조, 16조)

  ❍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 15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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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우)54078

      (☎ 063-454-3064, FAX:454-3059)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063-454-3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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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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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명  칭 :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2. 위  치 : 군산시 구암동 358-2번지 인근

제3조(업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관람업무

3. 이용자 보호 및 홍보 활동

4. 군산 3·5 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기념관”이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의 야외 및 내부, 3.1운동역사영상관을 

포함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

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

으로 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5조(관리 등)

① 기념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ᆞ관리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기념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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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기념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 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념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9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ᆞ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유물, 자료의 기증 등 기념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6세 이하 유아, 어린이(초등학생)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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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유아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위탁

제14조 (위탁관리ᆞ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

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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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시설물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등을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유물의 수집 및 기증

제18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 

① 수집 대상 유물은 3.1운동 및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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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  람  료 (제8조 제1항과 관련)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700

청소년,군인   700 400



제529호                           시     보                         2018. 2. 19.(월)

- 37 -

【별표 2】

관람료 감면 (제8조 제3항과 관련)

【 군산시민 관람료 감면 】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율 적용

【 선린우호상 필요에 의한 감면 】

  ○ 시장이 선린우호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수준의 감면 

또는 별도 할인율 적용

 


